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3.>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6조제2항 관련)

응시자격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
학과시험 면제과목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관사 비행이론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상

운항관리사 항공기상

자가용

조종사

항공기관사 비행이론

운항관리사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상

항공기관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역학

사업용 조종사 항공역학

항공정비사(종류 한

정만 해당한다)

항공역학(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응시하여 항

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

항공장비, 항공발동기, 항공기체

항공교통

관제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상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상

자가용 조종사 항공기상

운항관리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정비사

(종류 한정만

해당한다)

항공기관사
정비일반,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전기·계

기

운항관리사
운송용 조종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항공통신

사업용 조종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항공통신

경량항공기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운항관리사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